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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2012년 혼합 의무화
지경부, 유류세 면제혜택 2011년 종료 … 혼합비율 당분간 2% 유지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이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바이오디젤 보급 방향을 담은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통해 2011년을 끝으로 바

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 혜택이 끝남에 따라 2012년부터는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제도가 도입된다고 12월

29일 발표했다.

정유기업들은 유류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원액을 2% 섞어 판매해왔다.

그러나 2011년 말 혜택이 사라지면 더 이상 혼합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의무화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지경부는 앞으로 신 재생 에너지법을 개정하거나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관련고시를 고치는 등의

방법으로 혼합 제도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분간 혼합비율은 2%를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 혜택이 없이 비율을 2%로 유지하면 리터당 경유 생산원가가 1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경부는 아울러 2011년부터 동물성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바이오디젤 원액으로는 팜유, 폐식용유, 대두유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2009년 사용된 바이오디젤 원액 28만8000㎘ 가운데 팜유의 비율은 43%, 폐식용유는 27%, 대두유는 18%로

집계되고 있으며 팜유와 대두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동물성 바이오디젤 상용화 방안에 대해 “도축장이나 피혁공장에서 버려지는 소, 돼지의 지

방질을 회수해서 재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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